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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2.(목)

2013도4555 -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사건 보도자료

공보관 (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군 간부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9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

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Ⅰ. 사안의 내용
n 피고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임

n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한 후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

서 무기구입까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

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1)

n 제1심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고 게재글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

음

n 제2심 역시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인과 검찰관의 항소를

1) 공소사실은 10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것이나, 그 중 2012. 1. 10.자 상관모욕의 점에 대하여

는 모욕의 대상이 대통령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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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하였음

Ⅱ. 판결 결과 
▣ 판결결과 ⇒ 상고기각

군형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

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

고 있는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관모욕죄

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